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높은 위험]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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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설명서는 NH-Amundi JP 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NH-Amundi JP 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NH-Amundi JP 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5 년 2 월 6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 년 3 월 29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25 년 3 월 29 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모집개시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본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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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EJ209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EJ211 

수수료선취-온라인 (Ae) EJ21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EJ2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EJ2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EJ2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EJ2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EJ2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EJ2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EJ2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EJ2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EJ2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EJ22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EJ2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EJ2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EJ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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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환매)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모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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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제이피모간 인베스트먼트 
펀드 – 글로벌 배당 펀드(JPMorgan Investment Funds – Global Dividend 
Fund)’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위험이 높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므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경우 
환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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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5.02.06)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EJ209)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NH-Amundi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80% 이상을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재간접 투자 위험,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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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정보는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펀드명 JPMorgan Investment Funds - Global Dividend Fund 

펀드 종류 증권(주식형) 

집합투자업자 JPMorgan Asset Management (Europe) S.à r.l. 

하위집합투자업자 J.P. 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 

설정일 2007.11.28 

등록소재지/ 

감독기관 

Luxembourg(룩셈부르크) / CSSF 

*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 룩셈부르크 금융감독기관 

비교지수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Total Return Net)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이 펀드는 상향식(bottom-up) 펀더멘털 리서치를 통한 종목 선정으로 배당수익률이 

높거나 배당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세계 기업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판매보수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이내 

1.04 0.60 0.88 1.84 287  479  679  1,102  2,31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없음 1.34 0.90 1.22 2.14 219  447  682  1,179  2,588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6  
NH-Amundi Asset Management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0.74 0.30 0.60 1.54 207  370  540  901  1,949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0.89 0.45 0.78 1.69 173  354  541  940  2,088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합성 총보수ㆍ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수 
(혹은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합성ㆍ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46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모투자신탁이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안분하여 산출된 값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비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ᆞ비용 비율은 약 [0.80]% 
수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의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ㆍ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1 년 최근2 년 최근3 년 최근5 년 

설정일 이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 

2025. 
        

비교지수 (%)         
수익률 변동성(%)         

(주 1) 비교지수: MSCI ACWI Net TR Index(USD) 90% + 콜금리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25.02.06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개,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재간접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이능규 1985 
책임 
(팀장) 

16 2,298 21.53 - 14.03 12.22 
8년 

10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주식 1 팀에서 담당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담당 본부 및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스템(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부 자료는 기간 미경과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5)‘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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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모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와

의 성과차이 
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는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유동성자산에 투자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므로 국내 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미국달러화(USD)로 투자된 자산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하지 않는 해당 외화표시자산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해당 통화의 일시적 또는 
장기적 거래불능 등 환헤지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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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자산 가격(가치)의 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헤지 비율이 
변동되거나, 환헤지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실행이 환율변동위험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위험 관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는 모투자신탁 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예: 선물 또는Forward계약 등)을 이용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편입된 
외화표시자산 중 미국달러화(USD)로 투자된 자산에 대해 70±30% 수준입니다. 

※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로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가치의 등락 외에도 해외통화 가치의 등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해외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해외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로 인한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소득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위험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17 시 이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 17 시 경과 후: 4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7 시 이전: 4 영업일 기준가 8 영업일 지급 
• 17 시 경과 후: 5 영업일 기준가 9 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

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ㆍ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ㆍ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ㆍ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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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 

효력발생일 2025 년 3 월 29 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6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
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펀드 가입시점(혹은 추가불입시점)에 판매수수료(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일시에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로 
인해 펀드가입기간동안 판매보수(투자금액에서 매일계상되는 보수)가 
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낮아지게 되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 년 11 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 년 11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 년 11 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약 2 년 11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수수료 

후취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형 > 수수료후취형 
*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 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수수료미징구형 클래스(종류형편드)로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펀드의 투자기간(보유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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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자동 전환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이연판매보수(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투자기간 경과(1 년 
단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C1--> C2--> C3 --> C4[--> C5])로 전환되며 펀드 
가입이후 4[5]년부터 C4[C5]의 판매보수가 적용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법인 or 개인), 법에서 정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 입니다. 
*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

amundi.com) 
‧ 수시공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

amun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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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EJ209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EJ211 

수수료선취-온라인 (Ae) EJ21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EJ2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EJ2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EJ2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EJ2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EJ2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EJ2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EJ2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EJ2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EJ2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EJ22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EJ2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EJ2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EJ22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ᆞ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ᆞ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없음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최초설정일 기준 1좌당 1원)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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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2025년 3월 29일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ᆞ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를 통하여 모집 및 판매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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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EJ209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EJ211 

수수료선취-온라인 (Ae) EJ212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EJ2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EJ21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EJ2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EJ2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EJ21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EJ2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EJ2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EJ22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EJ22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EJ22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EJ2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EJ2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EJ22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5. 최초 설정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Tel: 02-368-3600, www.nh-amun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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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25.02.06 기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이능규 

1985 팀장 8년10개월 1 39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2022.06~현재     NH-Amundi자산운용 글로벌주식본부 

- 2020.07~2022.05  신한자산운용 글로벌투자운용본부 

- 2018.07~2020.07  농협중앙회 상호금융해외증권팀 

- 2018.01~2018.07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복지전략실 

- 2016.03~2018.01  과학기술인공제회 증권투자실 

- 2015.01~2016.02  과학기술인공제회 연금급여실 

- 2014.05~2014.08  KTB투자증권 파생운용팀 

- 2012.07~2014.01  롯데케미칼 UZ 프로젝트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주식1팀에서 담당합니다.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관리 감독하(혹은 해당 운용인력의 부재시)에 담당 본부 및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5.02.06 기준)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좌)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능규 16 2,298 21.53 - 14.03 12.22 

주1)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기구 분류상 2차, 3차 

분류기준)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팀운용이지만,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상기 책임운용인력 및 부책임운용인력이 운용한 

펀드의 평균운용성과를 기재하였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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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책임운용역 책임운용역 

- - -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

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3단계 구분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

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3단계 구분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제한없음(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온라인 (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

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최초 

가입시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최초 가입시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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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한 자,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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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주1) 이 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3단계 구분(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펀드특성)에 따른 종류형 펀드의 대표

적인 차이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펀드 가입시점(혹은 추가불입시점)에 판매수수료(판매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일시에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로 인해 

펀드가입기간동안 판매보수(투자금액에서 매일계상되는 보수)가 

수수료미징구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총비용이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낮아지게 되어 장기투자에 적합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2 년 11 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2 년 11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2 년 11 개월입니다.(오프라인 기준) 

** 동 펀드의 특정시점은 2 년 11 개월입니다.(온라인 기준) 

수수료 

후취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형 > 수수료후취형 

*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 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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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수수료미징구형 클래스(종류형편드)로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펀드의 투자기간(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자동 전환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이연판매보수(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투자기간 경과(1 년 

단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C1--> C2--> C3--> C4[--> C5])로 전환되며 펀드 

가입이후 4[5]년부터 C4[C5]의 판매보수가 적용 

무권유저비

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법인 or 개인), 법에서 정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 입니다. 

*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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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간접형 구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인 ‘제이피모간 인베스트먼트 펀드 - 글로벌 배당 

펀드(JPMorgan Investment Funds - Global Dividend Fund)’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상향식(bottom-up) 펀더멘털 리서치를 통한 종목 선정으로 배당수익률이 

높거나 배당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선정기준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JPMorgan Asset 

Management (Europe) S.à r.l.) 및 하위집합투자업자(J.P. 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의 

글로벌 주식 운용 경험과 운용팀의 역량,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규모, 운용성과, 운용지표,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펀드운영(Operation) 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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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인 NH-Amundi자산운용은 이메일, 컨퍼런스콜, 화상회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팀과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하였습니다. 투자 프로세스, 운용성과 및 운용계획, 위험관리 프로세스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증하였으며, 성과분석 및 운용전망 등에 대해 향후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80% 이상 

NH-Amundi JP 모간 글로벌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

접형] 

②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0%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

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투자

신탁 자산총액

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 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④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 및 ②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2  
NH-Amundi Asset Management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 ① 및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③,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6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 및 법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①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다만,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60% 이상)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 

② 주식 4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③ 채권 40% 미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 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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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④ 자산유동화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⑤ 어음등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⑥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ㆍ채권ㆍ통화 등이나 

주식ㆍ채권ㆍ통화 등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⑦ 환매조건부매도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⑧ 증권의 대여주3) 
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⑨ 증권의 차입주4) 2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차입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 내지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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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 ① 내지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대상 ⑥ 내지 ⑨,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6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서 제17조제9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신탁계약서 제17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및 나목,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 및 법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탁계약서 제17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탁계약서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자산별 투자금액(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적용)이 투자신탁 

자산총액(파생상품의 경우 상품별로 달리 적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합니다. 

주2)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증권의 대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ㆍ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ㆍ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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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장외파생상품 

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서 제24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신탁계약서 제36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③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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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 제한] 

구분 투자제한 사항 적용예외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동일종목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ㆍ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최초 

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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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 

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투자신탁(사모투자신탁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투자신탁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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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 

거래상대방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 

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장외파생상품 

매매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계약서 제24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신탁계약서 제36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③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으로 정하는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신탁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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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해당 투자신탁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필요성 및 선정기준, 실사(Due Diligence)등에 대한 정보는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설립국가, 설립국가의 감독기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모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79조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참조하기 바랍니다. 

주2) 모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시장 상황, 해외 집합투자업자의 상황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교체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MSCI ACWI Net TR Index(USD) 90% + 콜금리 10% 

- 동 지수는 글로벌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이 투자신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비교지수가 등장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지수의 변경을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변경등록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MSCI ACWI 지수란?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네셔널(MSCI)이 작성하여 발표하는 지수로 글로벌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이 MSCI ACWI 는 23 개국의 선진국 주식시장과 24 개의 신흥국 

주식시장의 대형주와 중형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2025.1 월기준) 11 개 섹터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주식시장 시총(유동주식수 기준(a free float – adjusted market cap.))의 85%를 설명(커버)하는 글로벌 

대표 주식지수 입니다. 지수는 지역, 시총규모, 섹터,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MSCI 의 

고유 방법론(MSCI’s Global Investable Market Index Methodology)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지수 확인: https://www.msci.com/acw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제이피모간 인베스트먼트 펀드 - 글로벌 배당 

펀드(JPMorgan Investment Funds - Global Dividend Fund)’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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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펀드명 
JPMorgan Investment Funds - Global Dividend Fund 

[Class: C(acc)-USD / ISIN: LU0329202922] 

펀드 종류 증권(주식형) 

집합투자업자 JPMorgan Asset Management (Europe) S.à r.l. 

하위집합투자업자 J.P. Morgan Investment Management Inc. 

설정일 2007.11.28 

규모 약 6,152 백만 USD (2025.01.31 기준) 

등록소재지/ 

감독기관 
Luxembourg(룩셈부르크) / CSSF 
* CSSF(Commission de Surveillance du Secteur Financier) : 룩셈부르크 금융감독기관 

운용역 

- Helge Skibeli 
직위 : Managing Director, J.P. Morgan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Equity Group에 소

속된 포트폴리오 매니저 
- Sam Witherow 

직위 : Executive Director, J.P. Morgan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Equity Group에 소

속된 포트폴리오 매니저 

- Michael Rossi  

직위 : Vice President, J.P. Morgan Asset Management International Equity Group에 소속된 

포트폴리오 매니저 

펀드 기준통화 USD(미국 달러) 

비교지수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Total Return Net)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목적 

배당수익률이 높거나 배당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세계 기업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투자전략 

① 글로벌 펀더멘털 리서치 플랫폼 

- 글로벌 주식리서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세계 2,50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상향식(Bottom-up) 종목 분석 

- 기업 경영진과의 회의, 재무제표 분석 등 펀더멘털 분석을 통해 기업의 

수익 지속/성장 가능성 예측 

- Industry framework(산업구조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Strategic 

classifications(기업에 대한 전략적 분류) 및 내부 ESG 평가 등의 리서치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의 현금흐름과 배당에 대한 장기적 추정치 제공 

② 배당 카테고리별 종목 구분 

- 3개의 배당 카테고리별로 종목을 구분하여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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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종목을 카테고리별로 분류(예: High Dividend 

Yield 카테고리의 경우, 잉여현금흐름 수익률(Free cash flow yield), 

ROE(자기자본수익률)/CFROI(현금흐름수익률), 대차대조표 상 레버리지, 

현금 흐름 및 이익 성장등을 고려) 

- 정성적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토대로 리서치 애널리스트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구성 종목 선별 

- Compounder(배당 성장과 고배당 성향을 동시에 소유) 종목에 집중 

투자하며 배당 성장 잠재력이 있는 종목 또는 고배당 종목에도 일부 

투자 

③ 포트폴리오 구축 

- 총 40~90개 종목으로 글로벌 배당 포트폴리오 구성 

- Buy & hold(매수 후 보유) 전략 추구, 다만, 배당 성장성이나 배당 

성향이 낮아져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할 계획 

- 산업별/지역별 투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종목별 비중은 5%로 제한 

④ 리스크 관리 

- BARRATM를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 관리 모델들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일별로 모니터링 

- 투자범위 제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조직 

 

[포트폴리오 현황] 

(2025.02.28 기준) 

투자 국가 비중(%)  섹터 비중(%) 

미국 62.3  반도체 및 하드웨어 12.0 

유럽(영국 제외) 및 중동 17.9  은행 9.7 

신흥국 5.6  제약/의료기술 8.8 

영국 5.0  리테일 8.8 

아시아태평양(일본 제외) 3.9  미디어 7.8 

일본 3.8  산업 순환주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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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서비스 7.3 

   소프트웨어 7.0 

   유틸리티 6.5 

   에너지 4.8 

   기타 18.4 

   현금 1.5 
 

펀드 성과 

[피투자펀드 연도별 수익률] 

① 피투자펀드: JPM Global Dividend C (acc) - USD 

② 비교지수: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Total Return Net) 

기간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① 8.95 15.57 -8.32 23.09 14.76 27.60 -9.01 21.84 

② 17.49 22.20 -18.36 18.54 16.25 26.60 -9.41 23.97 

 

[피투자펀드 기간별 수익률] 

기간 YTD 1개월 3개월 1년 3년 설정후 

① 4.08 -0.32 1.04 9.85 8.01 11.58 

② 2.73 -0.60 0.30 15.06 9.14 11.30 

* 2025.02.28 기준 

* 상기 수익률은 피투자펀드의 배당 수익률을 포함한 총수익률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피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재간접 펀드의 보수 및 환헤지 비용은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 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관련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③ 비교지수: MSCI ACWI Net TR Index(KRW) 90% + 콜금리 10% 

 

(2) 위험 관리 

① 위험관리방안 

•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수행 

• 위험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 

(1) 시장위험: 금리, 환율 등 시장 변동으로 투자자산 가치감소위험 

(2) 신용위험: 채무자(계약상대방)의 채무(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위험 

(3) 유동성 위험: 투자자산의 유동성부족으로 환매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위험 

 

② 환위험 관리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자산에 투자하되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는 모투자신탁 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예: 선물 

또는 Forward 계약 등)을 이용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편입된 외화표시자산 중 미국달러화(USD)로 투자된 자산에 대해 70±30% 

수준입니다. 미국달러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거래되는 외화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실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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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환헤지란?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

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로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가치의 등락 외에

도 해외통화 가치의 등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해외통화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더 높아지면, 해외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로 

인한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

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

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자산 가격(가치)의 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헤지 비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목표 환헤지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환헤지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시장상황 및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목표 환헤지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향후 투자대상국가의 

통화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외화표시자산의 환헤지 수단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적합한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에 환헤지 전략은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전략이 변동되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환헤지는 선물환 계약 및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표시자산(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에 한함)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하고자 실행됩니다. 다만, 환헤지를 

실행한다고 하여 환율변동위험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투자자는 환헤지가 정확한 헤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헤지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 환헤지에 의해 발생한 모든 추가적인 비용, 수익, 손실은 이 투자신탁에 귀속되며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③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위험 관리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관리를 위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고서 및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을 월간 단위로 제공받고 검토합니다. 

운용보고서에는 펀드 성과, 자산구성현황, 시장 분석, 성과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추가적인 운용정보가 필요할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역/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유동성리스크 위험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① ‘유동성리스크’란 시장에서 거래부족이나 장애 등으로 집합투자재산 등을 정상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가격 변동을 초래할 위험과 만기 해지청구가 있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위험을 말합니다. 

②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을 분류,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리스크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유동성위험 분류 

• 대규모 자금유출로 인한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 자금의 과부족 해소를 위한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 

- 집합투자재산의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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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 내 현금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상시적인 자금유출과 

자금의 과부족을 사전에 대비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 

③ 비상조치계획 

위기대응 업무 프로세스 지침 등에 의거, 사전에 수립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위기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I. 위기예방 
리스크 지표 별 정기 모니터링, 주기적 포트폴리오 분석 및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등 시행 

II. 위기인지 위기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III. 위기대응 

 대표이사, 부사장 및 각 주요 부서장들로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를 운영 

 위기대응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필요시 유동성 관련 비상 대책 시행 

 기타 각 부서별 업무분장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위기대응 조치 시행 

 

※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인 제이피모간 인베스트먼트 펀드 - 글로벌 배당 

펀드(JPMorgan Investment Funds - Global Dividend Fund) (이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투자신탁의 운용성과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전체(또는 일부)는 외국통화로 거래되므로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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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재간접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당국가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므로 국내 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미국달러화(USD)로 투자된 자산에 대해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하지 않는 해당 외화표시자산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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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해당 통화의 일시적 

또는 장기적 거래불능 등 환헤지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율변동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자산 가격(가치)의 변동,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헤지 

비율이 변동되거나, 환헤지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실행이 

환율변동위험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위험 관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높은 위험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 투자국가 증권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증권시장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증권에 투자할 경우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소득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와의 

성과차이 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는 유동성 관리 목적으로 유동성자산에 투자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 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며 

룩셈부르크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지가 해외인 

경우, 국내 금융 감독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내부 정책에 따른 정보의 비접근성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손실을 입거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청산이 결정될 경우 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마켓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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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에서 발행된 증권은 선진국에서 발행된 유사한 증권에 비해 일반적으로 

예상수익률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으며, 과거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머징 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투자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가격제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해당 등록 근거지의 법률에 

따라 조정가격제(Swing pricing)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조정가격제(Swing 

pricing)는 특정한 상황에서 펀드가 투자자산을 청산하거나 매입하는 데 발생할 

거래비용 및 기타비용이 펀드 순자산가치(NAV)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주당 순자산가치를 조정하여 

산정하는 제도로, 주로 주식형 펀드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매입 

수요가 클 때 NAV가 상향 조정되고 주식에 대한 환매 수요가 클 때 NAV가 하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정액 산정 시에는 시장 스프레드(해당 증권의 매입/매수 

가격 차이), 세금(거래세 등), 비용(결제비용 또는 거래 수수료 등) 및 투자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과 관련된 기타 거래비용 추정치가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펀드의 매입 및 환매 처리와 관련된 비용으로부터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개별 투자자별 구체적인 상황을 따르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조정 요인 및 한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에게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또는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주기 등이 예상치 못하게 변경되거나 환매연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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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고 환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간 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개장 및 폐장시각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국내투자보다 높은 업무처리 위험에 노출됩니다. 

자금 송환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이 투자신탁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로부터 

투자제한, 자금 송환에 대한 승인의 지연 또는 거절 등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 

위험 

집합투자기구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자산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 

위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특히, 상기 3, 4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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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의무 해지)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증권대차 거래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이익 증대 등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상기의 투자위험은 작성시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에 의해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추후 이 투자신탁의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하여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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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위험등급 변경사유 

- - -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분류표> 

등급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주1) NH-Amundi자산운용은 운용중인 펀드의 위험수준을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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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제한없음(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온라인 (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

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최초 

가입시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최초 가입시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보유한 자,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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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이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함 

 

(3)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17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로부터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로부터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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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이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17시 이전에 매입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구분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 ○ 

※ 환매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 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17 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 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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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투자신탁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이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17시 이전 환매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 집합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45  
NH-Amundi Asset Management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

amundi.com)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게시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매 영업일 평가시점 현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해당 평가시점 현재 

기발행된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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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및 

해외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채무증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일 현재 신뢰

할만한 시가가 없

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자가 제공한 가격 

(1) 채권평가회사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 신용평가업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5)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6) (1)~(5)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7) (1)~(6)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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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환매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 - - - 

부과시기 매입시 환매시 전환시 환매시 
주1) 선취, 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판매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회사가 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일 전영업일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ㆍ비용 

합성 
총보수 
ㆍ비용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0.40 0.60 0.03 0.01 1.04 0.88 - 1.0400 1.8400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40 0.30 0.03 0.01 0.74 0.60 

- 
0.7400 1.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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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0.40 0.33 0.03 0.01 0.77 - - 0.7700 1.570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0.40 0.90 0.03 0.01 1.34 1.22 - 1.3400 2.14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40 0.45 0.03 0.01 0.89 0.78 - 0.8900 1.690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0.40 0.50 0.03 0.01 0.94 - - 0.9400 1.740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기관(Cf) 
0.40 0.01 0.03 0.01 0.45 - - 0.4500 1.250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Cw) 
0.40 0.00 0.03 0.01 0.44 - - 0.4400 1.240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인연금 

(C-P1(연금저축)) 

0.40 0.70 0.03 0.01 1.14 - - 1.1400 1.94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C-P1e(연금저축)) 

0.40 0.35 0.03 0.01 0.79 - - 0.7900 1.590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0.40 0.68 0.03 0.01 1.12 - - 1.1200 1.92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0.40 0.34 0.03 0.01 0.78 - - 0.7800 1.5800 -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0.40 0.27 0.03 0.01 0.71 - - 0.7100 1.5100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1(연금저축)) 

0.40 0.21 0.03 0.01 0.65 - - 0.6500 1.45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슈퍼-퇴직연금 

(S-P2(퇴직연금)) 

0.40 0.20 0.03 0.01 0.64 - - 0.6400 1.4400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 시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며,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상기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2)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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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Repo·콜·대차 또는 대주·현금 등 중개수수료 등 

(다만,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 

수수료 계약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환급되는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금융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 등 - 

- 상기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한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비용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기타비용(모투자신탁이 투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안분하여 산출된 값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비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ᆞ비용 비율은 약 [0.80]% 수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의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작성기준일의 전월말 기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 
(단위 : 천원)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206  314  427  666  1,35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87  479  679  1,102  2,315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125  204  285  459  96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07  370  540  901  1,949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AG)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129  210  295  475  99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10  376  549  917  1,9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137  280  427  738  1,62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219  447  682  1,179  2,5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91  186  285  495  1,10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73  354  541  940  2,0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96  197  301  522  1,15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78  364  557  967  2,14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46  94  145  253  56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28  262  402  701  1,5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45  92  142  247  55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27  260  399  696  1,5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1(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117  238  364  631  1,39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99  405  620  1,073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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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1e(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81  165  253  440  98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63  333  510  886  1,9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115  234  358  620  1,36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97  401  613  1,063  2,347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2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80  163  250  435  96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62  331  507  881  1,96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73  149  228  396  88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55  316  484  843  1,8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1(연금저축))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67  136  209  363  81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49  304  465  810  1,81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ㆍ비용 66  134  205  358  80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ㆍ비용 148  302  462  805  1,80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ㆍ 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Class A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1.0%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3) Class Ae 및 Class AG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5%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주4) Class S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주5) Class A와 Class C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ㆍ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 1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주6) Class Ae 와 Class Ce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 11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종료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ㆍ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ㆍ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ㆍ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익자는 ①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③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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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2)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서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신탁계약서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가능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절차가 없으며,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펀드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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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ㆍ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ㆍ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 1,800 만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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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1.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 년 이하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분리과세한도 

연 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 1,500 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 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66 조제 1 항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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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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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1) 요약재무정보                                      해당사항 없음 

 

2) 재무상태표     해당사항 없음 

 

3) 손익계산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1)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④ 국내 주식 업종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⑤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⑥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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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NH-Amundi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10층) 

연락처 : 02-368-3600 (www.nh-amundi.com) 

회사연혁 

2002.04 농협과 CAAM간 자산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체결 

2003.01 NH농협금융지주와 Amundi의 합작법인 설립 

※ Amundi : 프랑스 크레디아그리꼴(CA) 금융그룹의 자산운용 자회사, 2010. 01 

CAAM에서 Amundi로 사명 변경 

2003.03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금융감독위원회) 

2003.04 영업개시 및 첫 펀드 설정 

2006.09 국내 대형 연기금 SRI펀드 운용사 선정 

2007.08 NH-CA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09.01 수탁고 10조원 돌파 

2009.06 국내최초 공모 레버리지 펀드 출시 

2010.01 'Amundi자산운용'으로 재출범 (모회사인 Credit Agricole과 Societe Generale의 자본출자) 

2010.01 “1.5배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 금융감독원 선정 2009년 ‘최우수 금융신상품상’ 수상 

2012.03 'NH농협금융지주'로 새롭게 출범 (모회사인 농협중앙회가 7개의 금융자회사로 구성) 

2015.08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2015.10 대체투자 사업 진출 

2016.05 NH-CA자산운용㈜에서 NH-Amundi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17.07 모회사인 Amundi의 Pioneer(파이오니어) 인수 완료 : 자산규모 1,600조원의 글로벌 Top8 

운용사로 발돋움 

2018.02 공무원연금공단 '사회책임투자형' 우수운용사 선정 

2018.03 HANARO ETF 출시 

2018.11 사모 헤지펀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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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19.02 KG제로인 2019 대한민국펀드어워즈 '대상' 수상 

2019.02 매일경제 2019 매경증권대상 '펀드부문 대상' 수상 

2022.01 수탁고 50조원 돌파 

자본금 400억 

주요주주 농협 60%, Amundi 40% 

 

나. 주요 업무 

(1) 집합투자업자 업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 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 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ᆞ신탁계약서ᆞ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ᆞ신탁업자ᆞ지정참가회사ᆞ판매회사ᆞ일반사무관리회사ᆞ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 하여야 합니다. 

 

(4) 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ᆞ지정참가회사ᆞ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펀드파트너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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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4. 12말 ’23. 12말 항 목 ’24. 12말 ’23. 12말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유형자산 

기타자산 

75,038 

60,411 

1,226 

26,297 

73,831 

51,474 

1,369 

23,521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 

당기순이익 

92,492 

55,689 

36,803 

712 

292 

7,225 

29,998 

86,309 

50,796 

35,513 

517 

362 

9,113 

26,555 

자산총계 162,972 150,195 

예수부채 

기타부채 

- 

22,842  

- 

20,600 

부채총계 22,842 20,600 

자본금 

이익잉여금 

40,000 

100,130 

40,000 

89,595 

자본총계 140,130 129,595 

 

라. 운용자산 규모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HSBC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 02-2004-0128) 

홈페이지 www.hsbc.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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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 법 제8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ㆍ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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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업무 

- 상기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2)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연락처: (02) 399-3350  

- 홈페이지: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 연락처: (02) 398-3900  

- 홈페이지: www.nicepni.com 

KIS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연락처: (02) 3215-1400  

- 홈페이지: www.bond.co.kr  

에프엔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2층 

- 연락처: (02) 721-5300 

- 홈페이지: http://www.fnpricing.com 

이지자산평가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 연락처: (02) 785-1410 

- 홈페이지: http://www.egap.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2)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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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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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 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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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 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탁계약서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탁계약서 제42조제1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손실보상(혹은 손해배상) 액: 신탁계약에서 정한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집합투자업자 혹은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전일을 기준일로 역산하여 365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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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을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에 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동안 보수율이 변경된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직전일의 

보수율을 적용합니다. 

2. 보상기간: 365일 (다만,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변경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3. 지급시기: 변경일 전일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222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ᆞ신탁계약서ᆞ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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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ᆞ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ᆞ분석ᆞ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ㆍ복사하거나, NH-Amundi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nh-amundi.com) 또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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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의 합병,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 미만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투자신탁의 경우 제외합니다.) 

•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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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 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 회계감사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말일 

• 투자신탁의 해지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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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ㆍ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ᆞ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ᆞ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서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ᆞ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ᆞ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ᆞ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서에서 

자산보관ᆞ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ᆞ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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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탁계약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 경과시점에서 모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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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ㆍ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주1) 상기의 거래내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최근 1년(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부터)간의 거래내역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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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 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 

⑤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투자주체 및 투자목적 

(1) 투자주체 

-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NH-Amundi 자산운용(주) 

 

(2) 투자목적 

-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NH-Amundi 자산운용㈜은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간 운용성과에 대한 공유장치를 마련하고자 당해 

집합투자기구(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에 고유재산을 

투자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제2호에 의해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억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함)인 집합투자기구 

 

나. 투자기간 

[의무투자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다만, 당초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이었으나, 수익자총회 등을 통해 존속기한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3년간 투자 유지) 

∙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i) 당연 해지사유 발생, ii)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iii)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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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소규모 

집합투자지구 정리를 위해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자사집합투자기구 투자 의무를 승계. 다만, 변경된 집합투자업자는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의무투자기간까지 고유재산 투자금을 유지 

 

다. 투자 및 회수계획 

(1) 투자시기 및 투자금액 

- 집합투자업자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2025년 2월 10일)된 고유재산 투자금 10억원 전액을 이 

집합투자기구(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및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다른 

자집합투자기구(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의 최초설정일에 

각 5억원씩 일시에 납입 

 

(2) 투자금의 회수 

- 이 집합투자기구(NH-Amundi JP모간 글로벌배당 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한 고유재산 

투자금 회수 시에는 일시 환매로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당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다만,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 

∙ 의무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의무투자기간 종료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 

∙ 투자금 회수 시,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 

 

(3) 내부절차 

- 고유재산 투자금의 출자∙납입 및 고유재산 투자금의 회수는 집합투자업자 내부 절차에 따라 이사회 

등의 사전 승인을 거쳐 실행합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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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기준가 산정 통화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 주식,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증권, 특별자산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클래스별로 달리 적용하는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이자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를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및 추가 불입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을 유지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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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Benchmark, BM)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 등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비교지수와는 다르게 해당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시 참조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 

투자신탁이 반드시 참조지수와 유사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익자에게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